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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대한 분석
-길버트와 테렐 분석틀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Executors 
―Focused on Theoretical Frameworks of Gilbert and Terrell―

송병근*, 박성수**, 유수민***

Song Byeong-Keun*, Park Seong-su**, Yu Soo-Min***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임무 수행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에 따른 보상을 위해 제정된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

을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정책 분석틀을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보상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 보상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을 급여대상․

급여형태․전달체계․재원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보상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책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분석을 통해 식별한 보상정책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은 극 선

별주의적 성격으로 좁은 폭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을 갖는다. 둘째, 공헌과 기여도에 비례하지 않는 급여를 주고 있다.

셋째, 지연지급의 문제가 있다. 넷째, 조세로 운용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보상정책의 한계점은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정책이 국가보훈의 의의가 담겨있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특수임무 수

행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 인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안보에 공헌한 인원

들이다. 따라서,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을 국가보훈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주요어 : 특수임무 수행자(북파공작원), 길버트·테렐분석, 국가보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mpensation law for Special Mission Executors enacted 
to compensate for sacrifices for the state based on the policy framework proposed by Gilbert and Terrell and to 
present the limitation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compensation policy. In particular, this study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mension of the policy through the bases of social allocation, the types of social 
provisions, the strategies for the delivery, and the ways to finance. Through the analysis, We deduce problems 
of the compensation law for Special Mission Executors. Representative limitations of the compensation polic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Due to extreme selectivism, the limitations are the narrow selection criteria of 
the targets, the benefits which are not out of proportional to contributions, delayed benefits and the decrease in 
the size of public resources. These limitations suggest that the compensation policy for Special Mission 
Executors does not contain the significance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Policy. The value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can be considered as a means for repaying the contributions who sacrificed for the nation.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efforts to develop a policy with the true significance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Key words : Special Mission Executors, Agent Dispatched to North Korea, Theoretical Frameworks of Gilbert 
and Terrell,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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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특수임무 수행자는 특별한 내용, 형태의 정보수집 등

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 자를 의미한다(보상법, 제2조 1항).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분단국가가 되었다. 국

내의 정치적 갈등 이외에도 국제적인 안보위협과 지속

적인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

부는 1990년대 중반까지 특수임무 수행자, 일명 북파공

작원을 차출 및 양성하여 북에 파견하였다. 정부는 특수

임무수행자를 통해각종위협으로부터국가를보호할수

있었으나, 이들의 존재를 공식화하게 된다면 북한과 맺

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정치적, 국제

적 갈등이 우려되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한, 특수임무의 특성으로 정확한 정보와 기록이 존재하

지 않는 사실과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의 부재로 그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5·18 특수임무 수행자’들은 광주 민

주화 운동자 국가보상금 지급을 근거로 보상이 미비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1]. 이를 토대로

특수임무 수행자 실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1953년부터 1956년간 활동했던 첩보부대 소속 북

파공작원의 명단을 입수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함으로

써 그들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시작되었다[2]. 조사결과

분단국가가 된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특수임무

수행자로 훈련받고 양성된 인원은 약 13,000여 명으로

추산되었다[3]. 이러한 존재의 인정을 통해 특수임무 수

행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언론

매체에 관련 정보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4년,

국회는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

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해 보상

을 하고 있지만, 아직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

국민과 정부는 현존하는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을 위한 법과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특히, 사회복지와 보상에 관련된 문제는 그 대

상의 범위부터 보상형태, 전달방법, 재원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복잡하다. 따라서, 정책 평가와 환류, 그리고

수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만 최적의 정책을 향해 나

아갈 수 있다.

본 논문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을 길버트와 테

렐 분석틀을 통해 급여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원의

분야별 한계점을 파악한다.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분

석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길버트와 테렐 분석틀을 특수

임무 수행자의 보상정책에 적용하는 것은, 특수임무 수

행자가 국가를 위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감수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이 분명함에도 장기간 보상의 대

상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아왔으며, 보상정책이 시행되었

다 해도 대상자가 일정 기간 내 직접 확인 및 신청을

해야하는 등 개선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길

버트와 테렐 분석틀을 통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보훈

의 의미와 보상정책의 의미를 나타내는 정책으로의 발

전 방향을 제시한다.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서 사회복지 정책분석에 통용되는 길버트와 테렐 분석

틀을 활용한다. 이 분석틀은 4가지 선택의 차원을 기준

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로 분석한다.

첫째,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의 급여대상은 누구

인가?

둘째,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의 급여형태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셋째,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의 전달체계는 어떻

게 형성되어 있는가?

넷째,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의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Ⅱ. 이론고찰

본 연구는 길버트(Neil Gilbert; 1940∼)와 테렐(Paul

Terrell; 1975∼)의 정책분석 틀을 기초로 특수임무 수

행자 보상정책을 분석하였다.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

은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가장 통용되는 분석방법이다.

이러한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적용

한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길버트와 테렐

의 이론적 틀을 통해 긴급 복지지원 사업을 분석한 연

구에서 본 사업의 목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

각지대 보완이 잘 달성되고 있으나, 급여대상 선정기준

에서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게 혜택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4]. 국가보훈정책 선행연구에서 국

가보훈정책은 현물과 현금의 혼합급여형태를 제공하며,

전달 주체는 공공기관임을 분석하였고, 또한, 복잡한 대

상 선정기준과 기부금 등의 민간재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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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이 제시되었다[5]. 이는 길버트ㆍ테렐 분석틀이

사회적 할당 기반의 형태, 사회적 급여의 성격, 전달체

계의 구조, 재정 양식의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정

책의 제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연구에 많이 활용되

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1. 급여대상

정책의 제정과 시행에 있어 복지의 혜택을 받는 대

상자 규정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대상자에게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원리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구성

된다. 보편주의는 복지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

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반대로 선별주의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급여대상 선정 과정에 보편주의를 적

용하면 복지 제공의 평등성이 향상되는 반면 국가의 도

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제공되는 복지의 비율이 감소한

다. 이와 반대로 선별주의를 적용하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지가 제공되어 정부의 지출 등 복지를

위한 지출비용이 감소한다. 그러나 특정한 대상에게 복

지가 제공되며 낙인화라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6].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분법적 규정은 수급자격

규정에 효과적이다. 오늘날 선별주의적 급여대상 선정

은 경제적 자산조사 외의 다른 기준을 사용하기도 한

다. 기준이 다양하게 되면 이분법적 규정은 선별주의를

모호하게 만드는 딜레마가 발생한다[7].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급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할당원리를 개념화하는 방법으로 귀속적 욕구, 보상, 진

단적 구분,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의 4가지 할당 원리가

존재한다. 귀속적 욕구란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제도로

해결되지 않은 공통된 욕구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선

정하는 할당 원리이며, 이 원칙에서 욕구는 규범적 기

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저소득층

과 노인이 있다. 보상의 할당원리는 사회경제적으로 특

별한 기여를 하거나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집

단의 구성원을 대상자로 채택한다. 사회에 기여한 집단

은 국가유공자, 퇴역군인, 사회보험가입자가 있으며, 부

당한 피해를 받은 집단은 특수임무수행자, 사회적 소수

집단이 있다. 진단적 등급분류의 할당 원리는 전문가의

분류심사를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체 및 정신적 장애인이 있다. 재화나 서비

스를 구매할 경제적 능력이 상실되었음을 자산조사를

통해 증명하여 대상으로 선발하는 원리는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이다.

2. 급여형태

급여형태란 복지혜택 수급의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내용을 의미하며, 크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된다.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중 어느 형태를 선택해

야 할지에 대한 의견은 과거부터 지속 대립했다. 스웨

덴 경제학자 알바 뮈르달(Alva Myrdal, 1902∼1986)은

현물급여가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우수하며, 수혜집단에

혜택의 정확한 전달이 가능하고, 공동체 특정 문제 해

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복지 경제학의

고전 이론에 따르면, 현금급여는 수급대상자의 최대 선

택을 보장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이는 지

급 후 추가 관리가 필요 없어 관리비용 감소가 가능하

다는 장점과 동시의 대상자의 소비를 통제할 수 없어

목적 외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이외에도 기회, 서비스, 재화,

바우처 및 세금공제, 현금 그리고 권한의 급여형태도

존재한다. 기회는 일반적인 급여형태가 아닌 가산점 및

특례입학과 같은 형태로 대상자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

는 기회 제공을, 서비스란 수급 대상자를 위해 제공되

는 활동을 말한다[7]. 상담 서비스, 가정방문 서비스가

이에 속한다. 재화란 물질의 형태로 제공하는 혜택으로

의류, 식품, 주택 등이 있다. 바우처 및 세금공제는 교

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급여형태로 현물급여와 현금급

여의 특징을 혼합한 것이다[8].

3. 전달체계

복지정책에서 전달체계란 급여대상자에게 적절한 급

여형태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복지가 공급

자로부터 수급자로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전

달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길버트와 테렐은 전달체

계 설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7가지 사항의 고려가 필요

하다고 말한다.

첫째, 행정적으로 중앙화할 것인가 아니면 분권화할

것인가?

둘째, 여러 가지 서비스를 결합시켜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할 것인가?

셋째, 서비스 제공 시설들을 한 건물 내에 모아 둘

것인가? 분산시켜 독립적으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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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서비스 제공 노력을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조

정 노력을 포기할 것인가?

다섯째, 서비스 전달을 전문가에게 맡길 것인가, 소

비자 또는 준전문가들에게 맡길 것인가?

여섯째, 서비스 전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전

문가에게 줄 것인가, 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줄

것인가?

일곱째, 서비스 전달을 공공행정기관이 담당할 것인

가, 계약을 통해 민간기관이 담당하게 할 것

인가?

복지혜택 전달의 주체는 크게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과의 계약을 통한 형태로 구분된다. 정부가 전달체계의

주체가 되는 경우, 지속성이 높으나 관료화라는 단점이

있다. 민영이 주체가 되는 경우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

나 지속성이 보장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 외에도 전달체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일관

성과 접근성 증진이 있다. 급여 대상에게 제공되는 복

지는 일관성을 가졌을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훈련 간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하며 아이를

키우는 특수임무 수행자에게 병원 진료비 지원 서비스

가 제공된다. 그러나 이동수단과 보육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급여대상자는 의료지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

혹은 민간기관이 급여대상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해당 병원에 이동서비스 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병원 주변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설을 설립하는 것이 복지혜택을 하나의 장소에서 제공

하며 일관성을 높이는 예시라 할 수 있다. 특수임무 수

행자의 경우 진료 간 가명을 사용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 신분을 숨기기 위해 군번과 계급을 부여받

지 못하고 임무를 수행한 경우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제공되는 급여의 전달성이 낮다고 볼 수 있

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 기관의 노력이 요

구된다.

4. 재원

사회복지 혜택 제공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은

총 3가지로 조세, 민간기부금, 이용료가 있다. 조세란

세금으로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원이다. 민간기부금은 조세와 달리 자발적

으로 재정 기여를 위해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

료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이용자

로부터 비용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재원은 가장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공적재정인 조세와 개인으로부터 획득

하는 민간재정인 민간기부금과 이용료로 분류할 수 있

다. 효과적인급여 혜택제공을위해서하나의재원을활

용하거나 여러 개의 재정을 혼합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Ⅲ.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 분석

특수임무 수행자는 특별한 내용, 형태의 정보수집 등

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 자를 의미한다(보상법, 제2조 1항). 정전협약

과 남북 관계의 안보로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정부의

인정과 그에 따른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왔다.

이들과 그 유족에 대한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보상으로

집단적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함에 따라, 2003년 국회에

서 북파공작원 양성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2004년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법이 제정

되었다.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

적은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와 국

민화합에 이바지함이다(보상법, 제1조). 보상정책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간 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교육·의료·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형태이다(보상법, 제2조 제2

항). 해당 대상자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해당 법률은

소멸된다. 또한, 보상정책 대상자가 되어도 무조건 혜택

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보상 지급신청을 법 시행일로부

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선별적인

대상에게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급여를 제공하고, 정부

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보상정책을 길버트

와 테렐 분석틀의 네 가지 차원(급여대상, 급여형태, 전

달체계, 재원)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급여대상

보상정책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급여대상 선정이

다.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정책은 국가보훈대상

자 중에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의 유족을 대상으로 한

다. 특수임무 수행자란 특별한 내용, 형태의 정보수집 등

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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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수행한 자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

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

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

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임자보상법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 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항).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대상자는 선별적으로 이뤄

지는 것이다. 인원의 선별은 비공개 부대와 인원들이므

로 문서가 파기되거나 찾을 수 없는 사항이 다수였지

만, 국군정보사령부의 TF를 통해 유가족 찾기를 실시

하였고, 가족 및 친지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한 결과로

선별된 인원은 약 6096명이다.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임무 수행자 대상자는 크게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

와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구분된다.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는 법 제3조 각호의 기간 중 특수

임무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며, 특

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제3조 각호의

기간 중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 및 입대 또

는 선발되어 군 첩보부대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쳤는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조 각호의

내용은 육군은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

지, 해군은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군은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이다.

더불어 보상법 제6조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

여 보상금을 지급한다’에 따르면 근무시기, 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법은 특수임무 수행자

를 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임무 수행자의

특성상 군번과 계급을 부여받지 못하고 개인 정보를 숨

겨가며 임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이유로 임무 수행 증

명이 어려워 보상의 급여대상이 되고 정확한 보상 제공

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임무수행 중 구타 및 가혹행위, 훈련으로 인한 부상자

와 사망자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의료 진료

시 가명을 사용, 의무기록 미작성, 병원 이용 제한 등을

사유로 특수임무 수행자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9]. 이 외에도 특수임무 수행

시 거금 지급의 제안과 취업 특채 제안의 사기, 모호한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보상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유족은 특수임무 수행자

사망 당시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등의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임무 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

계혈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총액 주 일정 비율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보상법, 제

3조 제2항). 법률에 따르면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비용

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측정기

준과 그에 대한 보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위 내용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 처우개선 방안 모색(2016)”에도

제기되었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특수임무 수행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하나이다. 국

가보훈대상에 대한 복지정책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자 중 근무기간, 근무형

태 등과 같은 일정 조건을 형성하여, 이를 충족시키는

대상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극 선별주의적 성격을 보

인다. 복지정책은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인간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이러한 극 선별주

의적 성격은 급여대상을 위함보다는 좁은 폭의 급여대

상을 선정하고, 혜택 제공의 규모를 감소해 정부에게

이익이 되기 위한 방향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해당 복지정책의 한계점은 급여

대상 선정기준이 기여도와 정신적, 신체적 피해 정도가

아닌 근무시기와 근무기간 이라는 점이다. 더불어 보상

금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

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 것으

로 본다(보상법 제17조2). 이는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

상금이 지급된 후에 추가적인 보상금 청구가 불가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군 복무가 아닌 열악한 상황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성에 따라 근무시기와 기간을 고

려하기보다는 그들의 피해정도와 공헌도를 고려한 선

정기준이 요구된다.

또한, 특수임무 수행자라는 특성상 정확한 기록이 대

부분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신분을 숨기고 임무를 수행했던 특수임무 수행자는 일

반적인 군인과 달리 군번과 계급을 부여받지 않았다.

휴전의 과정에서 남과 북은 상호 간의 첩보 활동 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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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담은 정전협정을 맺었다. 정부는 정전협정 위반

과 국민에게 고통스러운 정신적, 신체적 훈련을 시킨

사실과 공무원 취직, 필요한 급여 제공 등의 기만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03년까지 특수임무 수행자의 존

재를 인정하지 않았다[9]. 특수임무 수행자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시위와 언론 홍보가 활발해지며, 그 존재를

인정하며 2004년 보상법이 제정되었다. 존재의 인정을

통해 정책이 형성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임무 수행 사실

을 입증하지 못해 급여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피해

자가 존재하며, 의료기록 또한 남아 있지 않아 임무 수

행 간 발생했던 폭행과 인권유린에 대한 피해청구 또한

어려운 것이 현 실태이다.

국가정보원은 젊은 남성을 국가의 안보를 위한 일을

하라며 지원을 유도하거나 취업 지원, 고액의 급여 지

급 등의 거짓된 말로 특수임무를 수행에 참여하도록 하

였다[10]. 특수임무의 성격상 수행자, 훈련 위치와 수행

임무 등 관련 대부분의 정보는 알 수 없었다. 이로 인

해 그들의 유족 중 자신의 돌아오지 않는 가족이 특수

임무 수행자로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의 사실조차 모

르는 경우가 존재한다. 몇 년의 훈련기간 동안 단 하루

의 외출 및 외박, 휴가도 없었다. 가족의 곁을 떠나 국

가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피

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정책에서는 유

족의 정신적 피해 심사 기준과 그에 대한 보상이 명시

되어 있지 않다. 국가보훈의 대상자는 현존하며 직접적

인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전사, 노화로 인한

사망 등으로 그들의 가족의 생계와 윤택한 삶을 위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국가보훈

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보면,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보완이 요구된다.

2. 급여형태

급여형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서비스의 혼합형

태로 존재한다. 국가보훈처 예우보상의 특수임무 유공

자 지원내용에 따르면 생계지원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양로 및 양육지원이 있다.

1) 현금급여

현금급여는 보상금, 공로금,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

생계지원금으로 분류된다.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

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기준

금액 및 지급비율의 산정에 따른 <표 1> 신분별 지급

기준금액에 <표 2> 등급별 지급비율과 근무기간 계산

에 따른 근무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임무당시신분 지급액

민간인·병·
부사관 및
군무원

189만원의범위안에서복무형태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장교
35만원의 범위안에서 복무형태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표 1. 신분별 지급기준금액
Table 1. Standard compensation by rank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총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지급
비율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표 2. 등급별 지급비율
Table 2. Compensation ratio by grade

등급별 지급비율에서 고려되는 <표 3>과 <표 4>의

내용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위원장을 통해 결정된다. <표 3>과 <표 4>를 통한

점수의 합산 결과를 <표 2>에 따라 지급비율이 결정된

다. 위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1].

근무시기
임무의 종류

1953.7.27. 이전 1953.7.28. 이후

특수임무
특수임무수행 3~4점 4~6점

특수임무수행지원 1~2점 1~3점

교육훈련 2~4점 3~6점

표 3. 임무의 종류 및 근무시기별 점수
Table 3. Score by type of mission and time of service

특수임무
종결형태

계약만료 해고 전역 사망 행방불명

가중치 4점 1~3점 4점 4점 4점

특수임무
종결형태

부상 관련법령 /소속 상관 명령 현저히 위반

가중치 1~4점 -3점 ～ 3점

표 4. 특수임무종결형태별 가중치
Table 4. Weight by Special Mission Termination Type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임

무 수행자에 대한 현금형태의 급여는 보상금 외에 공로

금이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다. 공로금은 기본공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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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공로금, 특별공로금으로 나눠진다. 기본공로금은

월 최저임금의 72배에 채용, 입대시기별 지급비율에 따

른 채용ㆍ입대시기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의 범위 안에서 채용ㆍ입대경위, 교육훈련여건, 특수임

무종결일 이후의 처리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

하는 금액으로 지급된다. 가산공로금은 특수임무와 관

련한 교육훈련의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

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다.

특별공로금은 기본특별공로금과 가산특별공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기본특별공로금은 기본공로금에 특

수임무수행시기 및 수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서 정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다. 가산특별공로금은 제7조 제1항 제 2호를 적용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생계지원금은 현금급여로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으로 생계 곤란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데 특수임무 수행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할 경우,

80세 이상의 유족의 경우는 월 10만원의 지원으로는 생

계 유지가 불가능 할 것이다. 또한, 보상법 제 21조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단체의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복

지도 존재한다.

2) 현물급여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특수임무 수행자는 현금급여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현물급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첫째, 교육지원은 본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

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중, 고, 대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학습보조비를 지급하나 대학 학습보조비는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둘째, 취업지원은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를 대상으로 가점취업 (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과거 기

능직 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서

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의료지원은 특수임무부상자(상

이등급~7급)에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

구 지급의 복지를 제공하며,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

자, 공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는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의 혜택을 제공한

다. 넷째, 대부지원은 본인을 대상으로 주택 및 농토구

입, 사업, 생활안정에 대부를 제공한다. 다섯째, 양로 및

양육지원은 보호시설이 존재하며, 특수임무유공자와

자녀를 제외한 그 유족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무의탁자를 대상으로 양로지원을,

무의탁 미성년 자녀, 제매를 대상으로 양육지원을 제공

한다. 여섯째, 특수임무 수행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또

는 부모 중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

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혹은 65세 미만일지라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특수

임무 수행자 본인에게 정기적 가정방문을 통해 가사활

동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이동보훈 복지서비스를 제

공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급여대상에게 필

요한 급여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부 의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급여형태를 현금급여와 현물급

여로 구분하여 알아봤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급여형태 현금급여 현물급여

급여내용

생계지원금 교육지원
보상금 취업지원

공
로
금

기본공로금 의료지원
가산공로금 양로·양육지원
특별공로금 이동 보훈 복지서비스

표 5. 특수임무수행자 예우보상
Table 5. Honorable Compensation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대한 급여형태를 살펴보면,

현금급여보다는 현물급여와 서비스 형태의 급여 제공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물급여의 특징은 사용자의

자율성을 통제하나, 현물급여와 달리 혜택 지급의 목적

에 맞는 사용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임무

수행자들은 위 보상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현 실태이다. 특수임무 수행자 출신의 인터뷰에 따르면

보상금, 공로금,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의 형태로 2005

년 기준 최소 9천만원에서 최고 2억7천만원 까지 평균

1억 2천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공로금이란 어떠한 일에

“노력과 수고”를 들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현금을 의미

한다. 그러나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에서 수행자의

임무수행 간 기여도, 국가에 대한 공헌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설립되어있지 않다. 공헌도를 고려하여 보상하

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할 경우에 받는 금액이라 생

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특수임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

을 제공한다. 그러나 월 10만원은 생계가 어려운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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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임무 수행과 훈

련 간 혹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경제활동을

통한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급여대상도 존재한다. 북한

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보를 위해 자신의 삶과 목숨

을 포기하고 특수임무를 수행한 공헌과 기여에 대해 한

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9].

정부는, 2004년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법을 통해

그에대한보상을시작하였으나, 현보상정책에반발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현 보상체계가 대상자

들이원하는것이아니며적절하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 원인은 다양하나 그중 하나는 급여형태 규정 시

급여대상의의견을반영하여정책을진행하는것이아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업무추진을위한위원회와보상지

원단을국방부에서관리하는것에있다[9]. 다양한급여형

태로복지혜택을제공하고있으나, 실질적인활용도와만

족도가 낮은 급여형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3. 전달체계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집단

의 각 역할을 알 수 있다.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특수임무 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

수임무 수행자 보상지원단, 분과위원회가 존재한다. 특

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 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

이 일정 조건과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된다. 위원회는

①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②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에 관한 사항 ③ 특수임무 수행자 관련 단체에 대한 지

원,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항에 대해 기능을 한다. 추가로 ① 제11조의 2 제4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가감에 관한 사항 ② 제12조 및 보상

금 지급기준금액 및 지급비율의 산정에 따른 점수 및

가중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제13조 제3항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금, 특별공로금 및 특별위로

금의 감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한 주

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와 의

결을 진행한다.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지원단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일정 조건을 고려해 임명하여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는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 위원회

의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특수임무 수행자 및 유족 심사 분과

위원회와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보상금 등 산

정분과 위원회로 구성된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와 같이 보상금 전달체계는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

된다.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신청에 관련하여 공고를 진행하며,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의 가족과 유족이 해당하는 보상금 항목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 부서의 심의를 통해 급여대상에게 보상 여

부와 그 규모를 측정한다. 보상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

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보상법 제11조). 급여대상자들은 이에대해 재심을 신

청할 수 있으며, 보상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보상결정통

지서를 송달하고, 지급청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을 실시한다(보상법 제12조 제1

항).

현물급여 형태의 교육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대부

지원, 양로, 양육지원은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보상

체계를 갖는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 해당 서비스를 제

공하며, 관리와 총괄을 한다. 의료지원은 병원에서 보상

을 제공하나, 개인 병원이 아닌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

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공공재

원인 보훈병원은 전국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위치하여 급여대상자의 접근성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혼합형태

로 혜택을 제공한다.

보상금과 다양한 형태의 급여와 서비스 전달에서 발

생하는 문제는 지연지급이다.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 정

책에서 복지혜택 전달은 정부가 주체가 된다. 하지만

정부는 특수임무 수행자에 관한 업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지연이 발생한다. 특수임무 수행

자 보장 정책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의

단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급여 대상사 중 당

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는데, 지급신청 후

장기간의 심의로 지급이 지연된다면 보상금 지급의 의

미가 사라질 것이다. 이 외에도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

뢰 하락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9].

특수임무 수행자의 대상이 되어 복지혜택을 받기 위

해서는 해당자의 신청이 필수적이다. 특수임무 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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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위원회에 따르면 특수임무 수행자 유족이 해당 사

실과 보상신청 필요의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는

2021년까지도 존재한다. 특수임무의 특성상 정확한 기

록이 남아 있지 않아, 위의 사례처럼 뒤늦게 해당 여부

를 알게 되는 유족과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다.

4. 재원

국가보훈의 재원은 공공재원의 형태로 조세를 통해

마련된다. 국가보훈처의 해당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현

황에 따르면, 2022년 보훈예산은 5조8,752억원으로 전

년대비 5조8,350억원 보다 0.7% 증가되었다. 2018년도

는 5조 3,186억원, 2019년도는 5조5,006억원, 2020년도는

5조6,21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도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성된 세출예산 기준 1.76%를 차지한다. 2020

년도는 1.6%, 2021년도는 1.5%, 2022년도는 1.4%로 매

년 감소하고 있다. 국가보훈 예산의 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예산의 해당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국가 보훈처의 주요 국가의 보훈 행정기관과 그 예

산을 살펴보면, 미국 제대군인부의 보훈예산은 2018년

기준 약 227조5,300억원이며 해당 혜택을 받는 대상자

인 제대 군인수는 2021년 추계 기준 약 1,900만명이다.

캐나다 제대군인부의 보훈 예산은 2021년 기준 6조

5,880억원이며 보훈대상자의 수는 2020년 기준 187,101

명이다. 호주 제대군인부의 경우 보훈예산은 약 15조

5,353억원이며 보훈대상자는 2020년 기준 약32만명이다.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처의 보훈예산은 2021년 기준 5조

8,350억원에 대상자 수는 841,119명이다. 대한민국 보훈

대상자 1인에게 배정된 예산은 약 694만원이며, 미국의

경우 약 1200만원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1인당 배정

된 예산에 비해 약 2배, 캐나다는 약 5배, 호주는 약 7

배 높게 측정됨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과 주요 국가의

보훈예산은 <표 6>과 같다.

국가 보훈 예산 제대 군인수
미국 227조 5,300억 1,900만
캐나다 6조 5,880억 187,101
호주 15조 5,353억 32만
대한민국 5조 8,350억 841,119

표 6. 한국 및 주요 국가의 보훈 예산
Table 6. Veterans' Budget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단위: 원/명

국가보훈 예산의 비율은 정부 예산 중 2%에도 미치

지 못하는 국가보훈 예산과, 정부예산 증가율에 따라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 이는 보훈에 대한 국가의 인

식을 증명한다. 특수임무 수행자 중 급여대상에 미해당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공헌과 기여도에 비해 현

저히 적은 보상을 받아 현 보상정책에 만족하지 않는

대상자가 존재하는 것이 현 실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예산 비율의 감소는 문제 해결보다는 다른 부문에 초

점을 맞추는 정부의 태도를 나타낸다. 이처럼 공공재원으

로 운영했을 경우 발생하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을 추가하여 해결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길버트 테렐 분석틀을 통

한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 분석으로 나타난 문제점

은 다음과 같다. 급여대상은 국가보훈대상으로 선별된

대상에서 추가적인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은 극 선별주

의적 성격을 가진다. 그 기준은 근무시기와 근무기간

등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해 기여한 대상자들의 공헌도

및 기여도, 임무 수행 간 발생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 항목들이 기준에 포

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상체계 또한 성립되지 않았

다. 특수임무 수행자 본인 외에 그들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이 정책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상정책의 급여형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혼합

된 양상을 보였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특수임무 수행자들의 의지와 국가에 대한

공헌과 기여와 비교하면 부족한 보상금이 급여형태에

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이 외에도 제공되는 혜택에 대

한 낮은 만족도는 제공되는 급여형태가 급여대상자에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전달체계에서 나타나는 대

표적인 문제점은 지연지급이다. 보상정책의 보상금과

복지혜택의 전달 주체는 정부이다. 중앙화로 보상체계

의 지속성이 보장되나, 정부가 관련 보상업무만 전담하

는 것이 아니므로 지연지급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외

에도 특수임무 수행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달체

계가 유지되고 있다. 개인의 정보와 기록 잔존의 가능

성이 적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규정된 신청기

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을 미지급한다. 유족들

이 가족의 특수임무 수행 여부를 뒤늦게 알거나, 고령

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에 포함되나 복지를 받

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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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위 보상정책의 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정부예산에 비해 국가 보훈예산 증가율은 감소하

고 있다. 국가보훈의 중요성은 국민의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가 변함에 따라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적

인 보상체계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수임무 수행

보상정책 대상자에 해당하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

는 다수의 존재를 유발하는 적은 예산 또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Ⅳ. 논 의

국가보훈은 국가의 안보와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

이다. 2004년 보상법이 제정되고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

한 보상정책을 지속해서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양

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우리는 현존하는 문제점에 대

한 보완 및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급여대상

급여대상 선정기준 설립의 문제는 보상정책 급여대

상 선정의 극 선별주의적 성격과 대상자의 공헌도, 기

여도, 정신적, 육체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데 있

다. 또한, 현 정책은 국가보훈 대상자로 이미 선별된 일

부 집단에만 복지를 제공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문제점은 대상 선정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극

복할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기준으로 급여대상의 수

를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보훈정책 취지에 맞지 않

는다. 따라서 급여대상 선정기준의 문제점에는 선별 주

의적 특징을 완화하고 급여대상의 폭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

급여대상 선정기준은 근무 시기와 근무 기간으로 대

상자의 임무 수행 간과 그 이후에 발생한 정신적, 신체

적 피해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대한 시위와 언론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것은 위

기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수임무

수행이라는 특성에서 다른 보훈 대상자보다 정신적, 신

체적 피해가 많은 것도 고려하여 선정기준 및 보상체계

를 보완해야 한다. 특수임무 수행자의 양성교육은 강도

높은 살상교육 위주였으며, 북파 임무 후 복귀시 37명

중 7명만이 생환하는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희생

이 큰데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

았다[12].

또 다른 문제점은 유족의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 미

구축이다. 특수임무 수행자는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았

으며, 그 가족들은 그들의 생사조차 모르고 지낸 유족

이 다수다. 실종 및 행방불명된 특수임무 수행자(북파

공작원)는 약 4,849명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

했다. 이러한 행방불명자들의 유족에 대한 보상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2. 급여형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혼합된 형태를 제공하는 특

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 중 현물급여에서 나타난 문제

점은 부족한 보상금이다. 이는 급여대상, 재원에서도 유

사하게 드러나는 문제점이며, 보상정책의 한계점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대

가 필요하다.

또한, 현물급여 차원에서 의료서비스 보장에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는 전국 5개 국가보훈병원에서 의료지원

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훈대상자의 접근

성이 낮다. 국가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동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병원에서도 보훈대상자의 진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3. 전달체계

보상정책의 전달체계에서 나타난 제한점에는 먼저

보상 지연지급이 있다. 특수임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전달의 주체는 정부이다. 전달체계에는 보상심의위

원회와 보상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다.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은 5·18 보상법과 달리 보상대상자 해당 여부

를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정을 받은 후 보상금 등의

지급이 가능하다[13]. 이 과정에서 심의 대상이 특수임

무 수행자여서 존재하는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 특수임

무 수행의 특성상, 개인정보, 훈련 기록 그로 인한 피해,

전사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는 불가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 여부 심의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기준 완

화와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지연지급

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또한, 해당 보상법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 신청 기

간을 규정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대상자에

해당할지라도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임무수행자

를 증명하기 어려우며 유가족의 대상자 인지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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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국가보훈이 이뤄

지지 못할 것이라 판단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상자

를 파악하고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만 충분한 보훈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4. 재원

본문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국가보훈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보상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보

이지만, 정부 예산 증가율과 비교해 본다면 국가보훈

예산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특수임무 수행자의 보상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지속

하여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나타내는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먼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들의 등

장부터 정부는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했다. 수행자

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발적인 보상법률 제정이 아닌,

여론과 국민 인식의 변화에 맞추기 위한 제정이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필요하여 그들을 찾을 때와 그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 태도의 격차를 드러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보훈 예산을 대폭 증가해야 한다.

현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민

간재원의 혼합형태 활용도 필요하다. 조세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통한 예산 확대로 복지혜택의 규모를 증가할

수 있다. 기부는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존 사회에서 특수임무 수행자의 존재와 그들의 생을

부정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전과

자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9].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들의 희생과 그에 대한 기부금 홍보 활동을 통해 이

를 해결하려는 방향성이 필요하다. 국민참여 예산제도

의 도입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국민참여예산이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예산사업에서 국민에

게 사업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국가재정법 제16조). 보상정책에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여, 국민 인식 제고와 보훈 대상

자 처우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 그

의 유족과 가족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

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의

의의를 가진다(국가보훈 기본법 제1조, 제2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

책의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제시한 보상정

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표를 통해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구분 문제점 발전 방향

급여
대상

·극 선별주의적
·부적절한 선정기준
·정신적ㆍ육체적 피해 보상
미비
·유족에대한보상체계부재

·대상 확대(국가주도 발굴)
·선정에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고려
·유족의 피해 보상기준 마련

급여
형태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은
보상
·혜택에 대한 낮은 만족도

·일관성 증진을 위한 집약적
복지 제공 체계 구축

전달
체계

·심사 과정 존재
·지연지급(심의ㆍ지원
이원화)
·신청기한 외 보상금 미지급

·민간기관 협조
·기존 신청자 외 국가의
자발적 제공 확대

재원
·정부예산증가에비해낮은
국가보훈 예산 증가율
·대상자 발굴 예산 미비

·민간재원 활용(기부금)
·국민참여 예산제도

표 7.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Table 7. Problem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Compensation

Ⅴ. 결 론

우리는 길버트ㆍ테렐의 정책분석 틀을 통해 특수임

무 수행자 보상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의

급여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원의 4가지 선택 차원

을 분석한 결과 보상정책은 국가보훈의 궁극적 목적과

그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보훈 대상자에게 형식적 보상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인

다. 국가보훈정책이 본 연구의 제언에 따라 개선된다면

국가안보를 위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희생하여 국가에

공헌한 자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고 명예를 드높

일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훈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은 관련 정책을

통해 드러난다. 따라서, 정책의 변화는 국민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며,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

다. 우리는 본 연구로 국가보훈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을 환기하고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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